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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Petak의 재난관리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예방단계에서 메르스라는 질병 자체 및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했으나,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조직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비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력과 재량권이 부족하여 본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질병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역학조사관의 구성 역시 대다수가 공중보건의로 구성되어 있어 감염병 관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난 발생 이후 대응 단계에서는 초동대처가 부실했으며 역학조사 역시 허술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또는 

국민에게 재난 정보 공유가 부재하여 정부불신을 초래하고 중앙-지방 정부간, 부처 간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매뉴얼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구단계에서는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위 재난을 통하여 검역법 개정 및 검역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인력이 보충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주제어: 재난관리, 메르스, 질병대응

Abstract  This study applies Patek’s disaster management theory to analyze the respons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201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utbreak at different stages of the public health cris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t the prevention stage, 
public awareness of MERS and its risks was low.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2014,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indicates that an organization for 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had been established prior to the crisis. 
Second, at the preparedness stage,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lacked sufficient manpower and discretionary 
authority, given that over half of staff were employed as temporary workers. Moreover, most epidemiological investigators, who should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disease control, were public health doctors. This revealed a shortage of professional expertise in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and disaster preparedness. Third, at the response stage, the initial measures the government implemented were inadequate,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were poorly conducted. Furthermore, the lack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ministries and with the public 
led to distrust in the government,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ter-ministry disputes. Additionally, existing manuals 
were not properly followed, and an effective control tower for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was lacking. Finally, at the recovery stage, 
compensation for damages was insufficient. Nonetheless, the MERS crisis spurred positive changes, including amendments to the Quarantine 
Act, improved quarantine systems, and reinforce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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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의 국가적인 재난과 더불어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사태, 침대 라돈물질 검출 사태 등 일상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

고 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재난재해도 발생하는 반면, 태풍, 가뭄 등 매년 되풀이 되어 대응에 따

라 피해규모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재난도 존재한다. 예측가능여부와 재해의 유형을 떠나 중요한 것은, 재난재

해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부의 

주요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발생하여 단시간에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이 

최근 다시 국내에서 발병하였다. 2018년 9월 8일 쿠웨이트를 방문한 남성이 메르스 확진을 받으면서 재난으로서 전

염병에 대한 공포가 다시 확산되는 듯 하였으나, 9월 17일 확진 환자가 완치되면서 2018년 10월 16일 0시를 기하

여 종식선언을 앞두고 있다. 약 두 달만에 사망자 36명, 감염자 약 200여명을 발생시켰던 2015년 메르스와 달리 올

해 발생한 메르스는 10월 10일 현재 확진자 1명, 사망자 0명, 밀접접촉자 21명 중 2차 감염 0명으로 같은 질병이지

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결과로 볼 때, 일반적으로 1차 메르스 사태보다는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2015년의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내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질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최근 발생한 메르스 대응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초기 

대처 뿐만 아니라 운이 작용했음을 시사하며, 확진자가 음압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찾았을 경

우 2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지적한다(청년의사, 2018). 즉, 여전히 검역시스템 및 방역제도 상에 있어서 촘

촘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메르스를 포함하여 최근 발생하거나 나타나고 있는 재난재해의 경우, 새로운 환경물질이나 지진 등 관련 분

야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통하여 유사

재난이 재발할 경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발생 당시, 다소 생소하게 들린 ‘메르스’가 확산

되면서 학계에서도 메르스 재난대응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구주영, 나태준, 2017; 김영주, 문명재, 

2015; 박치성, 백두산, 2017; 배재현, 2016). 그러나 주로 조직적 관점에서의 대응체계나 거버넌스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 발생부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론적 틀에 따라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정부의 늦장대응이나 관리부실, 정보 공유의 부재 등이 지적되어 왔지만(조

선일보, 2015), 학문적 관점에서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메르스 질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분

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의 확산 과정을 최초 감염자의 발생, 2차와 3차 감염의 발생 등의 시간 순서로 나누

어, Petak의 재난관리이론을 통해 세분화된 재난의 각 단계에 맞추어 우리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메르스라는 전염병 대응에 실패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메르스를 비롯한 보건분야의 재난대응 단계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은 단일 부처의 방역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적 위

기관리 의제로 재정의되었다. 한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KDCA)으로 승격하였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지휘·정보체계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틀(예방–

대비–대응–복구)에 팬데믹 이후의 정책학습을 접목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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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

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

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

미하며,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

한 피해‘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는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등은 자연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란 ‘각종의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의 완화(mitigation), 준비계획(planning), 응급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

정을 총칭하는 것’(김영규, 1997; 김태윤, 2000; 이재은, 1998; 주효진, 노지영, 2011)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항). 또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남궁근, 1995; Karwan & Wallace, 1984). 이를 좁은 의미로 볼 경우, ‘재해발생 후 관련 기관을 유기적으로 조

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에 관한 조직의 노하우(Know-how)’를 의미한다(주효진, 노

지영, 2011; 주효진, 이종열, 김옥일, 2007). 재난관리의 목적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난으로 발생하는 다양

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관리의 중요

성이 있다. 한편, 재난관리는 위기관리, 비상관리(emergency manage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등의 유

사용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Hood, Rothstein, & Baldwin(2001)은 위기관리를 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위기규

제를 ‘보건에 대한 강제적 악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시장에의 정부개입 또는 사회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이종열 외, 

2004). 

기존의 재난관리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Petak(1985)과 Mclouglin(1985)의 재난관리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Petak의 재난관리이론은 재난 발생 시점 및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재난관리단계를 재난발생 이전단계를 예방

단계(mitigation)와 대비단계(preparedness)로, 재난발생 이후 단계를 대응단계(response)와 복구단계(recovery)

로 구분하였다(Petak, 1985).

 첫째, 예방단계는 실제 재난발생 이전에 재난의 발생요인을 억제하여 재난 위험요인이 가능하면 표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McLoughlin, 1985; Petak, 1985). 즉,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위험감소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활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과 원인을 억제 또는 제

거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방단계에서는 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의 제반사항을 분석하는 재해의 분석

과 위기상황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점검하는 재난관리능력의 평가를 강조한다. 재난관리능력의 평가는 지시와 통제

라인의 구축, 재난관리조직의 구성, 비상활동계획 수립, 의사소통네트워크 구축 등의 요소를 평가한다(주효진, 정종

원, 2004; Petak, 1985). 이러한 재해의 분석과 재난관리능력의 평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한다. 

예방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재난극복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며 복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정책

이나 사업계획들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단계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Rubin 

& Barbee, 1985).

 둘째, 대비(preparedness)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 조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다루기 위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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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제반활동 및 운영능력을 개발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Clary, 1985; McLoughlin, 1985; Petak, 1985). 이 

단계에서는 자원의 신속한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재난관리 우선순위 체계 설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각 재난관

리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한다(주효진, 노지영, 2011; Tierney, 1985). 대비단계는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이

루어진다.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자원 및 발생지역 주변의 다양한 재난대응기관의 사

전 동원을 확보한다. 또한,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재난대으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대응계획의 사전

개발 및 재난관리경보체계 등의 다양한 수단을 준비한다. 

셋째, 대응단계이다. 대응단계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리기관이 인명구조, 재산피해의 최소화 혹은 복구를 촉

진시킬 수 있는 활동 및 기능을 실제 적용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재은, 1998; 황윤원, 1989; Petak, 

1985). 이 단계는 앞의 예방 및 대응단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복구, 원조 제공 및 2차 피해

감소를 통해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의 실제 활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Drabek, 1985; 

Petak, 1985). 이 단계에서는 이전에 세워 놓았던 비상계획이 실행되며, 응급의료체계가 가동되고, 재해대책본부와 

같은 비상기구의 작동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공중에의 긴급한 명령 및 지시, 구급의료시설, 피해자 보호 및 비

상대피소 설치, 수색과 구조, 피해지역의 안전 확보, 구호품의 보급 등이 이루어진다(정윤수, 1994; 황윤원, 1989). 

대응단계는 시간적으로는 다른 과정보다 짧은 반면,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 특히 대비단

계가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전에 긴급대응계획 수립 및 

대비가 필요하며, 통합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즉,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연한 의사결정구조가 유리하며,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orensen & Mileti ,1987).

마지막으로 복구단계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단계이다. 즉, 재난지역이 발생 이전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의 필요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복구는 재난지역 주민의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뿐만 아니라 장기적·항구적 원상복구를 

행하는 단계이며 재난으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 단계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김영규, 

1997; Perry, 1985; Petak, 1985). 이 단계에서는 위기관리의 주요 활동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구활동이 가능하다(Perry, 1985).

재난관리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사례연구 중심으로 초기 위기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최근, 사회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위기의 영향과 위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위기관리노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종열 외, 2004). 정부

의 위기관리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정부 조직의 역할과 기능배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재난관리를 단계별로 분

석한 Petak(1985), McLoughlin(1985) 외에 Mushkatel & Weschler(1985)의 연구 역시 재난관리의 4단계와 지방정

부-연방정부 간의 관리체계의 자원배분과 기능보완 및 정부간 공유된 시스템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Wilhite(2000)는 

재난관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영향 평가, 대응, 복구, 재건, 예방, 대비, 예측 및 사전경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 Comfort(1985)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프로세스의 부처간 역할분담 및 통합논의를 바탕으로정부의 책임

에 따라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보 유형이 달라짐을 주장하며 조직 간의 정보 검색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재은(2000)은 재난정책집행의 다조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난관리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양기근, 정원희, 강창민(2006)은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으로 

통합형 재난관리 조직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명석 외(2008)는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와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에서의 정부의 재난관리를 비교분석하여 해상재난관리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정부의 대응 뿐만 아니

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협력이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함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재난관리 단계에 따라 재난사례를 분석하여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부처 간 역

할공유, 정부 간 관계구축을 제시하고 있다(남궁근, 1985; 이재은, 2000; Comfort, 1985; Petak, 1985). 한편, 한

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등의 재난관리 및 대응사례를 국가간 비교분석한 연구는 주로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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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의 통합네트워크,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남궁근, 1995; 류상일, 2007, 2008; 류상일, 안혜

원, 2007; 채경석, 2004; 최호택, 류상일, 2006; May, 1985).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에서는 주로,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와 재난거버넌스 

분석(구주영, 나태준, 2017; 김영주, 문명재, 2015; 박동균, 장철영, 2016; 박치성, 백두산, 2017; 배재현, 2016; 서

경화 외, 2015), 네트워크 분석(김지현, 2016; 이미나, 홍주현, 2016)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법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박미정, 이종구, 2015; 전훈, 2017),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용분석(이유림 외, 2017) 등이 이루어져 왔다. 

전염병과 관련된 재난대응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이나 정책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보다 주로 보건분야에서 논의가 

되어왔으며, 최근의 메르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 역시 조직적 관점에서의 재난대응체계 또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논

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틀을 전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단계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대응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Petak(1985)의 선형적 4단계 모형은 교육·보건·경제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얽히는 복합재난의 상호작용을 충분

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문헌은 위기대응을 다층 행위자 네트워크의 조정·학습 과정으로 

보고, 정보공유·조정역량·리더십이 성패를 가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은 감염병처럼 비가시적·확산형 위기에서 

중앙집중 일변도보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설계를 요구한다.

Ⅲ. 사례의 개요

메르스는 2012년부터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공식명칭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이다.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

지 전 세계적으로 총 2,229명의 환자가 발생(WHO 기준)하였다. 정확한 전파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

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직〮간접 접촉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복기는 2~14일이다. 주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된다.1) 치명률

이 약 30% 정도로 평균 치사율은 10% 내외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치사율이 30~40%에 이르렀을 정도로 상황

에 따라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박치성, 백두산, 2017). 즉, 메르스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

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 및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

치성, 백두산, 2017).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총 33명의 사망자 및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메르

스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은 7월 4일을 기준으로 2015년 7월 28일 국무총리가 종식을 선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초기대응 부실(조선일보, 2015) 및 정보공개로 인한 불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인원, 2016) 

등의 재난에 대한 정부대응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초감염자 발생부터 메르스 종식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최초감염자 발생: 최초 감염자는 중동지역에 출장을 다녀온 68세 남성이었다. 이 환자는 바레인을 비롯한 중동 

지역을 다녀오는 길에 카타르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입국했는데, 당시 카타르는 메르스 최다발병국 중 한 곳이

었다. 이 환자는 입국 1주일 뒤인 5월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약 열흘간 총 3곳의 일반 병원을 방문했고, 

2015년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이 남성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격리 전 과정에서 메르스는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는 2차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140617&menuIds=HOME006-MNU2802-
MNU3035-MNU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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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감염자 발생: 5월 21일 1번 환자의 아내인,2) 63세 여성도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16일 일반병원에서 1번 

환자와 함께 2인실을 사용했던 70대 남성도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확진

자 발생 하루만에 2차 감염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1일 대중 브리핑에서 치사율은 

40.7%에 달하지만 전염성이 크지 않다고 발표했다. 메르스의 감염병 재생산 지수는 0.6~0.7 정도로 사스(5)나 

홍역(12)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전염성을 보인다는 것이다(이투데이, 2015).

5월 28일, 질병관리본부는 2차 브리핑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4명이 더 늘어 총 7명이 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5a). 이 중 7번 환자는 일반 병원에서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은, 즉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환자였다. 

이로 인해, 낮은 감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감염

성이 낮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병원의 공간적 특수성, 즉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감염성이 기존 중동국가들로부터 

산출된 수치보다 높을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또한, 정부는 3차 감염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

으며 추가 의심환자도 없다고 발표했다.3) 이후 2차 감염자는 꾸준히 늘었고 우려했던 3차 감염과 메르스 사망자도 

발생하게 되었다.

 - �3차 감염과 사망자 발생: 6월 1일, 19번 환자가 사망함으로써 메르스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 환자는 

사망 이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2일에는 3번 환자

가 사망했고, 세계 최초로 3차 감염자가 국내에서 발생하게 되었다(시민일보, 2015). 다음 날인 3일에는 3차 감

염자의 첫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6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한 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뉴스웨이, 2015).

- �3차 감염의 확산: 3차 감염은 14번 환자에 대한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확산되게 되었다. 5월 30

일 확진을 받은 이 환자는 확진 전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사흘간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는 의료진, 환

자, 보호자 등 대규모 인원에게 3차 감염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했다(뉴시스, 2015).

- �상황 종료: 7월 27일 마지막 격리자가 격리 해제됨으로써 메르스는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사망

자 36명, 확진자 186명, 격리자 1만 6,693명을 끝으로 더 이상의 전염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연합뉴스, 

2015b). 이후 12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218일만에 한국 메르스 사태의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MBC

뉴스, 2015).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연합뉴스, 2018). 

Ⅳ. 사례의 분석

1. 예방단계

1) 메르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확산된 이후인 2015년 7월 6일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중동 호흡기 증후군

2) 최초 확진자, 이후 감염의 확산 정도에 따라 감염자를 구분하기 위해 감염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

3) 3차 감염은 1차 감염자와의 접촉 없이, 오직 2차 감염자와의 접촉만을 통한 감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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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S)은 감염병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5월 14일에 메르스에 대한 

감염 예방과 검역에서의 시스템적 취약함, 국가 간 전염의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에 대해 즉

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는 WHO의 권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2014년 6월 11일자로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이유로 메르스의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는 201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1,740건, 아랍에미리트 

166,538건, 카타르 61,113건이 실시되었으나 2015년 1월 이후부터 메르스 유입 시기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1건, 

아랍에미리트 17건, 카타르 6건만이 징구가 실시되면서 현격한 감소를 보였다(미디어오늘, 2015). 이처럼 우리나라

는 메르스에 대해 사전 주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방을 하기

<표 1> 국내 메르스 사태 일지

5.4  
- �국내 첫 감염 환자로 판명된 1번(68) 환자, 바레인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일로 체류. 카타르 거쳐 인천공항 통해 귀국, 당시 증상 

없음.

5.11 - 1번 환자 입국 7일 만에 38도 이상 고열, 기침 등 첫 증상 발현.

5.20 - 1번 환자 메르스 국내 최초 확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1번 환자 부인 국내 두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5.21 
- �1번 환자와 같은 병실 쓴 환자 국내 세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보건당국, 세 명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 의료진 등 

64명 격리조치.

5.21  - 3번 환자의 딸,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검사·격리 요구했다 증세 없어 거절.

5.22  - 3번 환자의 아들인 K씨, 고열로 응급실 첫 방문. 메르스 밀접접촉 여부 언급 안함.

5.25 - K씨, 고열 증세로 두 번째 응급실 방문.의료진은 중국 출장 취소 권유. 

5.26  - 3번 환자의 딸, 네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K씨, 중국 출장 강행.

5.27-28
- �1번 환자 진료한 서울 365열린의원 의사, 다섯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1번 환자와 동일병동 사용한 환자와 평택성모병원 의료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자 확진.

5.29 - 중국 출장 간 K씨 포함 확진 판정. 

5.30 - 평택성모병원 휴진. 중국·홍콩, 10번 환자인 한국인 K씨의 밀접 접촉자 56명 격리

5.31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했다’ 사과.

6.1  
- �격리 대상자 682명으로 급증. 메르스 첫 사망자 발생. 평택성모병원에 1번환자와 입원했으나 격리대상에 빠져있던 25번(58·여) 

환자 사망 후 확진 판정.

6.2 - 6번 환자 사망. 3차 감염 환자 첫 확인. 

6.3 - 메르스 환자 30명으로 급증. 격리자 1천명 돌파. 

6.5  - 복지부,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 결정.

6.7 - 정부,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명 일괄 공개.

6.9 -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국내 활동 시작.

6.13 -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사태 초기 투명한 정보 공개 못해 실패’,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 대비해야’ 조언.

6.14 -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6.15  - 메르스 환자 150명으로 증가.

6.17 - 메르스 사망자 총 20명 발생.

6.23 -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메르스 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 

6.24 - 방역당국,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연장 결정, 건국대병원 신규외래·입원 중단 등 부분 폐쇄. 

6.25  - 메르스 확진환자 180명으로 증가.

7.2 - 메르스  완치자 100명 돌파.

7.4 - 186번째 환자 확진.

7.6 - 방역당국 “메르스 큰 고비 넘겼다” 사실상 종식 선언.

9.25 - 국내 첫 메르스 환자 퇴원.

10.1  -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 80번 환자 완치.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

10.2 - 80번 환자 퇴원.

10.12 - 80번 환자 메르스 다시 양성 판정. 재입원.

11.25 - 마지막 메르스 환자 80번 환자 사망으로 사망자 38명으로 증가…메르스 감염자수 ‘제로’.

※ 출처: 연합뉴스(2018)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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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오히려 사실상 검역을 중단하여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즉,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되

기 이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

히 여김으로써 재난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 경험에 기반한 변화 – 국민안전처 신설

메르스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원활한 재난대응을 위해 제도적인 변화를 시도하

기도 하였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기존의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

부조직법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19일에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되어있던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배재현, 2016). 안전행정부에서 재난안전 총괄 및 조정 기능과 비상대비, 민방위 제도를 가져왔고 소방방

채청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옮겨왔다.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던 해양경비와 안전을 담당하던 기능과 해양오염을 방

제하는 역할도 가져왔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 기능도 국민안전처에 집중시킴으로써 통합관리방식으로 

재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송창영, 2012).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분산관리방식을 통해 재난대응을 실시하였으나 중

복대응이나 과잉대응, 재난별로 대응의 책임 소재나 기관 간의 조정,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 즉 이를 통합관리방식으

로 전환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조정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

2. 대비단계

1) 인력 및 재량권

매년 계속된 증원요청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근무 인력은 설립초기의 481명에 비해 56명이 감소

한, 425명이었다(청년의사, 2015). 전체적인 국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보건 분야에 사용되는 예산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력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재량권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상위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재량으로 인력

을 증원할 수 없었고,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연구비 등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

용하는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김자영, 2016). 이처럼 인력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연구 활동도 저해되면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당시의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의 대응은커녕 기존 감염병의 관리만으로도 한계에 부딪

혔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조직 자체에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제한되어 있었다.

2) 역학조사관 구성문제

역학조사관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역 대책을 세우는 전문가로서 전염병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육성이 미비하여 인원이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역학조사관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는 매년 의대 졸업생이나 역학 분야 박사 80

여 명을 선출하여 2년 동안 교육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역학조사관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로 채워지는 데다 예

방의학이나 감역내과를 전공하지 않은 인원도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경제, 2015). 2015년 6월 기준

으로 국내의 역학조사관 총 34명 중 32명이 공중보건의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업무로 인해 역

학조사관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고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관 동국대 예방

의학과 교수가 지적했듯이 공중보건의는 1~3년 동안만 일하다 떠나기 때문에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

다(중앙일보, 2015). 즉, 국내의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역학조사관이 단순히 인원수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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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이나 능력의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학조사관

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과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공중보건의 지원제도에 크게 의존하며 역학조사 

능력을 양성하기보다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었다는 점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대응단계

1) 초동대처

메르스 사태가 확산된 원인 중 하나는 확진까지의 과정에서 1번 환자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이다. 앞서 보

았듯, 1번 환자는 카타르를 여행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아산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서울365열린의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국립의료원으로 보내졌다. 물론 메르스 위험국가로 지정되어 있던 

장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빨리 알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환자 개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에너지경제, 

2015).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증상 발생부터 확진 판정까지 약 열흘 동안 보건당국이 이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번 환자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을 당시 평택성모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입원해 있었고 

이 병원에 있던 환자 및 가족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다수의 다른 국가에서는 초기에 메르스 환자를 파악하고 격

리함으로써 확산을 막았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초동대처 과정에서 굉장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확진 이후의 과정에서는 역학조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거친 만큼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

여 접촉했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과 기관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2차 감염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확산을 막지 못했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이러한 역학조사의 허술함은 역학조사관의 구성문제로 인한 전문성의 부족 때문이었다. 역학조사관의 대

다수를 이루는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로써 경험의 축적이 거의 없고, 그저 복무기간만 채우려는 태도로 직무에 임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발생에 따라 관련 긴급대책기구로 청와대의 메르스 긴급대책반,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

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의 메르스대책지원본부, 민관합동 종합대응 TF, 즉각대응팀을 운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제외하고는 누적 확진자가 30명 이상 발생한 이후에 구성되어 정부차원에서의 초동대응

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2) 재난 정보 공유 부재

 대응단계에서 중앙정부가 초기 대응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간에 또는 대시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개,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월 4일 

긴급발표를 통해 서울시 메르스 방역본부장으로 나섰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메르스 의심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뉴스앤미디어, 2015; 헤럴드경제, 2015).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비

난하면서 정부 간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6월 6일까지 국민들에게

도 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상으로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가 확산되었고 사회적인 불안

이 확산되었다. 2015년 6월 7일이 되어서야 중앙정부가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발생병원의 명단도 밝혔다. 

그러나 그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의원을 병원으로 잘못 표

기하거나 병원의 소재지가 전혀 다른 곳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잘못된 정보가 발표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낙

타고기의 섭취를 금지하거나 낙타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예방법을 발표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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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중동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법이라는 해명을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긴장이 조성된 

상황이었기에 정보의 공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3) 매뉴얼 준수 여부

우리나라의 메르스 대응은 준비해놓은 매뉴얼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염병이 타지역으로 확산된 

시점에서 원칙상 경계단계로 전환했어야 했지만 우리 정부는 주의단계를 유지했다. 또한, 주의 단계에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주의단계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매뉴얼을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메르스에 대해 경

계단계를 적용하면서 휴교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주의단계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뉴얼을 무조건 따르는 형식주의가 옳다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제대로 적용하여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했다. 또한, 부처 간의 대응에 있어서도 통일된 행동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했다.

4) 컨트롤 타워의 미비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혼선으로 최종적인 컨트롤타워에 대한 

혼선이 문제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즉각대응팀, 민관합동 종합TF를 설치하였고, 청와

대는 메르스 긴급대책반을 설치했으며 국민안전처는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하였다(박치성, 백두산, 2017). 각 

기관의 구성 및 운영의 시기와 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각 부처 규정에는 서로에 대한 연계와 협력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이 스스로의 기구 구성과 운영만 정해져 있었다(배재현, 2016). 그래서 상호유기적인 협력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역할분담마저 명확하지 못했다(경향신문, 2015). 이처럼 여러 부처가 다양한 대응본부

를 설치, 운영하면서도 지시와 대응에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보전복지부는 물론 행정자치부까지

도 지방자치단체의 메르스 대응상황을 각기 다른 양식에 따라 보고하였고 재난대응에 있어 주체가 통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르스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20일가량이 지난 시점인 2015년 6월 9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국무총리

를 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초기상황에서

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각 조직에서 상황 대응의 미흡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한국일보, 2015).

메르스 이후 한국은 중대본 체계의 상시화와 KDCA 승격으로 지휘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보강하였다. 특히 코

로나19 대응에서 정부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을 구축해 통신·신용카드·CCTV 등 합법적 범위의 다원 자료를 

연계, 신속 추적·격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은 병상 현황·선별진료소·자기격리 관리 등 정보의 실시

간 통합·공유를 뒷받침하며, 2015년의 정보 비공개와 부처 간 혼선을 상당 부분 교정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다만 개

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간 균형은 지속적 점검 과제로 남는다. 

4. 복구단계

1) 피해 보상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단기수습대책으로 피해나 손실의 발생에 대한 보상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메르스 피해를 보

상하기 위한 예산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규모가 5,000억 원으로 증액되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반 토막이 나고 최종적으로는 1,78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의협신문, 2015; 이데일리, 2015). 정부는 건물 

폐쇄 조치에 따라 휴업했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한 손실보상 대상 기관 233곳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최고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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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68억 원, 최저 보상액으로 92만원을 지급하였다. 의료기관의 평균 보상액은 10억 362만원이었고 약국의 평

균 보상액은 788만원이 이루어졌다. 상점(빵집, 음식점, 술집, 음악학원, 보험사 지점, 문구점)의 평균 보상액은 954

만원이었다(메디컬투데이, 2017a). 하지만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의원급만으로 평가하더라도 4,000억 원 이상이 예

상되었고 병원급까지 합치면 1조 원가량으로 파악된 것과 비교하면 보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게 편

성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으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보상 지급 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이에 손실보상금을 미지급 받고 행정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

기도 하였다(한국일보, 2017).

2) 검역법 개정 및 검역체계 변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검역감염병 잠복기 이내에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오염지역 체류·경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오염지역에서 

출발한 운송수단의 탑승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오염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후 비오염지역에서 입국하

는 승객이나 승무원까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

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

근지역인 오염인근지역을 지정하여 검역 관리를 강화하는 법도 신설하였다. 오염인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

지나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용자가 

검역정보(검역감염병 종류, 오염지역 등)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정보와 관련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첫 환자

가 비오염지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면서 파악이 어려웠고 검역에서 빠져나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요소로 

볼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2016).

 한편, 2015년 9월부터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출국자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자 외교부와 MOU체결을 통해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주의사항에 관련된 안내 문자(SNS)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과 주의사항을 고지하여 사전예방에 주

의를 기울였다. 국민 스스로가 사전예방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

키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메르스의 확산을 야기한 최초 감염자의 여행 정보가 뒤늦게 밝혀져 격리조치

에 대응이 늦게 이루어진 점을 반성하고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초동대응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병원 내 감염을 조기

에 차단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와 건강보

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의 여행 정보

를 감염병 잠복기동안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흡했던 정보공유를 개선하였다(질병관리

본부, 2016).

3) 인력 보충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으로 각각 2명 이상씩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명시하

였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2017년에도 인천시에서는 단 1명의 역학조사관만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처럼 명시된 인원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MBN뉴스, 2017). 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려 했으나 예산 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계약제 공무

원 형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졌고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라포르시안, 2017; 한겨레, 2015).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공기가 운항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병 초기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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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해 역학조사관이 24시간 근무하는 방역체계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역

학조사관의 경우 업무 강도가 세고 공중보건의 조차 역학조사관 자리를 기피하는 데다 신규 인력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원자도 부족하여 인력난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메디컬투데이, 2017b).

Ⅴ. 결론

 본 연구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Petak의 재난대응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재발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재난 상황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정책학습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예

방단계에서 메르스라는 질병 자체 및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했으나,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

기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조직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대비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력과 재량권이 부족하여 본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

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질병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역학조사관의 구성 역시 대다수가 공중보

건의로 구성되어 있어 감염병 관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난 발생 이후 대응 

단계에서는 초동대처가 부실했으며 역학조사 역시 허술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또는 국민에게 재난 

정보 공유가 부재하여 정부불신을 초래하고 중앙-지방 정부간, 부처 간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매뉴얼이 제대로 준수

되지 않았고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구단계에서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위 재난을 통하여 검역법 개정 및 검역체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인

력이 보충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표 2).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보건 분야에 대한 낮은 관심 

및 투자 비중이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 및 복지 분야를 보건복지부라는 한 부처에

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강조됨에 따라 부처의 예산 및 인력 비중이 복

지 분야에 치우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건 분야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유사한 질병인 사

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2007년에 비하면, 2015년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45.8%에서 27.2%로 약 

18.6%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최근호, 엄태호, 2018). 이처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게 되면, 메르스와 같

은 질병 혹은 여타 관련 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곧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는 사례

가 될 것이다. 즉, 감염병과 같은 질병 관련 재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표 2> 분석결과의 종합

예방단계
메르스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경험에 기반한 변화: 국민안전처 신설

대비단계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및 재량권 부족: 구성원의 절반 이상 비정규직

역학조사관 구성 문제: 대부분 공중보건의로 구성- 전문성에 한계

대응단계

초동대처 부실-역학조사의 허술함

재난 정보 공유 부재: 정보 비공개 원칙 고수

매뉴얼 준수 미흡

컨트롤 타워의 미비

복구단계

피해보상 미비

검역법 개정 및 검역체계 변화

인력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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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비 단계에서 나타난 전문성의 부족도 실패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직은 대부

분 행정고시를 통해 선발된 ‘일반행정가’들이 맡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면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전문

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반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행정가’는 관련 분야 종사자, 즉 ‘경력직’을 영입

하는 방식으로 충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문행정가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실제로, 메르스 당시 주무 과장인 

질병정책과장과 정신보건과장 등 의료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공무원직도 일반행정가들이 맡고 있었다. 또한 보

건 분야 공무원 231명 중 의사 출신은 18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전문행정가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 관련 재난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 역시 중요하다. 메

르스 당시 인사, 예산 등에 자율권이 없었던 이 기관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최근호, 엄태

호, 2018). 이는 자율성의 부족으로 인해, 인력 및 질병 관련 연구가 부족했고 결국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전문성의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기관 혹은 부처에 대해 일정 이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전문 인력의 채

용 확대 및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다. 즉, 이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행

정가의 비율과 대응 기관의 자율성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한계는 단순한 제도적 미비를 넘어, 조직·인력·정보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우선 조직 측면에서는 감염병 대응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조정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에 따라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위기대응체계 내에서 보건·의료 재난 대응 기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간의 지휘체계를 표준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업무지침(SOP)을 정비해야 한다. 이는 위기 단계별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중복 

대응을 줄이고, 신속한 현장 지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인력 측면에서는 공중보건의 중심의 임시 대응 구조

에서 벗어나, 감염병 대응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인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역학·감염병·위기관리 분

야의 전문직 공무원 트랙을 도입하고, 질병관리청에는 인사 및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필요 시 즉각적인 인력 충

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이끌 현장 대응 리더 제도를 정착시키고, 재난 시 국민과의 소

통을 담당할 전문 커뮤니케이터를 배치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체계 측면에서는 초기

의 혼선과 비공개 방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 기록, 의료기관의 

수진정보, 역학조사 자료를 연계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가재난상황 대시보드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사후 평가와 제도 개선으로 이

어지게 하기 위해 재난대응 데이터베이스 및 피드백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적·정보체계

적 개선은 재난관리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가 단절되지 않고 순환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향후 감염병 재난에서 

정부 신뢰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 질병관리청, 2021).

마지막으로, 인명 우선의 태도 부족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정보 공개 시

의 혼란을 이유로 초반 약 2주 이상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공개 방침은 오히려 sns 괴담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고, 부실한 격리 조치와 더불어서 메르스의 확산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최다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정보 비공개 방침을 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비공개가 재난 대

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경기연구원, 2015). 오히려 빠른 정보의 교류와 공유, 그리고 

인명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재난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감염병 재난관리의 핵심은 디지털 기반 조기경보–현장 집행–위험소통의 삼각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다. 실시간 데이터·모형 예측 등 디지털 도구는 대응 속도를 높이되,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일관

된 위험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팬데믹 경험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정책학습을 촉

진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2015년 메르스 교훈을 제도화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와 2018년 발생한 메르스는 동일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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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재난대응 경험을 통하여 정책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발생할 재난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라는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의 단계별 대응 양상을 분석하여 향후 재난 

대응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2018년에 발생한 메르스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된다

면 본 연구를 바탕으로 2015년과 2018년 메르스 대응 양상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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